8. 대표처와 법인의 주요 차이점?

	구분
	대표처
	법인

	경영범위
	업무연락, 시장조사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불가능)
	직접적인 영업활동 가능

	거래처와의 계약서
	대표처명의로 계약체결 불가능        (외국본사의 명의로 체결)
	직접 거래처와의 계약체결이 가능

	영수증 
	영수증 발행 불가능
	영수증 발행 가능

	대금 지불
및 수금
	불 가능
	가능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약 1개월
	약 2개월

	등록주소    (아파트 안됨)
	정부에서 지정한 빌딩
	공장부지 또는 사무실

	등록자본
	불 필요
	3만위엔 이상        
(사업타당성에 부합)

	경영기간

(주재기간)
	3년, 기간만료시 연장 가능
	20년, 기간만료시 연장 가능

	기업소득세
	과세표준: 

비용 ⅹ (당기 경비지출액 ÷ (1- 확정이윤율10% )ⅹ10
	과세표준: ‘매출액 – (원가+비용)’

	영업세
	과세표준: 본기 경비지출액 ÷ (1- 확정이윤율10%-영업세세율 5%)
	과세표준: 매출액

	직원 보험
	대행업체를 통하여 노동관리를 해야하며 대행업체 의뢰하여 납부
	회사가 직접 노동관리를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납부

	직원 노동계약서
	대행업체 의뢰하여 계약체결하고 관 리비용이 1인당 매월 약 200위엔~300위엔
	자체로 계약체결 가능


※ 참고 : 1. 대표처 중 본사가 정부기관이나 제조업 중 중국수출 실적이 있을 경우 관련 증명을 통해 면세적용.

2. 개인소득세 방면에서 특정한 경우 대표처와 법인이 차이가 보일 수 있음.
